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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원

제 1 부

결

사       건 2014 47785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소

원고, 피상고인 원고

소송 리인 법 법인 청맥

담당변 사 규 외 3인

피고, 상고인 구리시장

소송 행자 주

소송 리인 법 법인 언

담당변 사 심찬  외 3인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14. 12. 9. 고 2014 50042 결

 결  고 2015. 11. 12.

주 문

원심 결  하고, 사건  울고등법원에 송한다.

이 유

  상고이 를 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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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「개 한구역  지   리에 한 특별조 법」(이하 ‘개 한구역법’이라 

한다) 12조 1항 , 개 한구역에 는 건축  건축  용도변경, 공작  

, 토지  질변경, 죽목  벌채, 토지  분할, 건  아놓는 행  또는「국토  

계획  이용에 한 법 」 2조 11 에 른 도시․군계획사업  시행  할  없

다고 규 하면 , 다만 개 한구역  건축  15조에 라 지  취락지구

 이축( 2 ),「공익사업  한 토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법 」(이하 ‘토지보

상법’이라 한다) 4조에 른 공익사업  시행에 라 철거 는 건축  이축하  

한 이주단지  조 ( 3 ), 토지보상법 4조에 른 공익사업  시행에 라 철거

는 건축   취락지구  이축이 곤란한 건축  개 한구역 지  당시부  있  

주택, 공장 또는 종 시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  이축하는 행 ( 3 2 , 이하 

‘이 사건 개  규 ’이라 한다)를 하 는 자는 특별자 시장․특별자 도지사․시장․

군  또는 구청장  허가를 아 그 행 를 할  있도  하고 있다. 또한 개 한

구역법 부 (2011. 9. 16.) 1조 단 는 이 사건 개  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

날부 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.

  이러한  규  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하여, ① 이 사건 개  규   ‘공

익사업  시행에 라 철거 는 건축 ’  이 사건 개  규  시행 당시 아직 철거

지 아니한 건축  미한다고 해 하는 것이  규  언에 부합하는 , ② 이 

사건 개  규  2011. 9. 16. 개 한구역법이 법  11054  개 에 라 신

었고, 그 이 에는 개 한구역 내  건축  이축  취락지구 안  이축( 2

) 또는 공익사업에 하여 건축 이 철거 어 이주단지가 조 는 경우 그 이주단

지 내  이축( 3 )  한 하여 허가할  있었는데, 이 사건 개  규  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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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 한이 주택 이외  공장 등  건축  경우 자연 경 훼손가능 이 큰  

등에 추어 개 한구역 내  건축  소 자  재산권 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 

볼  없었  ( 법원 2007. 4. 13. 고 2006 16373 결 등 참조), ③  부  

이 사건 개  규  시행 시 에 한 경과규  고 있  뿐 그 이 에 이미 공익

사업에 하여 철거가 료  건축 에 하여는 아 런 경과규  고 있지 아니하

고, 그 개  취지가 이 사건 개  규  시행 이  법 에 라 법하게 취락지구가 

아닌 지역  이축이 한  건축  소 자에게 지 새롭게 이축권  부여하  

한 것 는 보  어 운  등 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개  규 에 라 취락지구

가 아닌 지역  이축이 허용 는 ‘공익사업  시행에 라 철거 는 건축 ’이란 ‘  

규  시행일인 2012. 3. 16. 이후에 철거 는 건축 ’  미하는 것  그 이

에 이미 철거가 료  건축  이에 포함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  2. 원심 결 이   원심이 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하면, ① 원고가 1973 경부

 개 한구역 내에 한 이 사건 공장 등  건축하여 운 해  , 그 곳이 

1999. 4. 14.경 피고  주거 경개 사업지구에 편입 어 취득 에 라 이 사건 

공장 등이 철거 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등에 한 보상  한 사실, ② 원고는 

이 사건 개  규 이 시행  이후인 2013. 6. 11.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  이축

하  하여 개 한구역  취락지구  지 지 않  토지 에 공장  사 실  

신축하는 것  허가해 달라는 내용  건축허가신청  한 사실, ③ 이에 피고는 2013. 

6. 14. 원고에 하여 이 사건 공장 등  이 사건 개  규  시행 인 1999. 4. 15. 

보상 후 철거  건축  이 사건 개  규  ‘공익사업  시행에 라 철거 는 건

축 ’에 포함 지 않는다는 이   신청  불허하는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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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)  한 사실 등  알  있다.

  3. 이러한 사실 계를 앞  본 법리에 추어 보면, 이 사건 공장 등  이 사건 개  

규 이 시행  에 이미 철거  건축  이 사건 개  규 이 한 ‘공익사업  

시행에 라 철거 는 건축 ’에 해당한다고 볼  없 므 , 원고  건축허가신청  

불허한 이 사건 처분  법하다고 보아야 한다.

  그럼에도 원심 , 이  달리 이 사건 개  규  ‘공익사업  시행에 라 철거 는 

건축 ’에는 이 사건 개  규  시행 에 이미 공익사업  시행에 른 철거가 

료  건축 도 포함 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법하다고 단하고 말았다. 이러한 

원심  단에는 이 사건 개  규  용 범 에 한 법리 등  해하여 결에 

향  미  법이 있다. 이  지 하는 상고이  주장  이  있다.

  4. 그러므  원심 결  하고, 사건  다시 심리․ 단하게 하  하여 원심법

원에 송하  하여 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법 이 택

            법 이인복

주  심      법 고 한

            법 소


